
신탁계약 변경 비표

1. 상 드  
- 한 코 아밸 채 증 신탁(채 )

□ 변경사

- 신탁 추가

    행 변경

제 3조

(집합

종

및 등)

③ 신탁 신탁 신탁

다 각 같다.

(신 )

③ 신탁 신탁 신탁

다 각 같다.

6. 한화 100 세시대퇴직연금글로벌프라임상업 증

권 자 자신탁(채권혼합)

(신 ) (시행 ) 신탁계약 법에 변경등 신청

등 터 시행한다.



2. 상 드  
- 한 퇴직연 증 신탁(채 )

□ 변경사

- 신탁 삭제 및 추가

    행 변경

제 3조

(집합

종

및 등)

③ 신탁 신탁 신탁

다 각 같다.

11. 한 100 시 퇴직연 차 나 전드고배당

증 신탁(채 합)

13. 한 100 시 퇴직연 티에 증

신탁(채 합- 간접 )

14. ~ 18. (생 략)

③ 신탁 신탁 신탁

다 각 같다.

11. 한 100 시 퇴직연 벌프라 상업

증 신탁(채 합)

(삭 제)

13. ~ 17. ( 행 제 14 내지 제 18 같 )

(신 ) (시행 ) 신탁계약 법에 변경등 신청

등 터 시행한다.



3. 상 드  
- 한 단 공채증 신탁(채 )

□ 변경사

- 종 수 증 가 격 변경

- 상 산 취득한 변경(집합 증 등)

    행 변경

제 3조

(집합

종

및 등)

③ 신탁 종 집합 종 는

다 각 같다.

9. 종 I 수 증 : 법에 정하는 집합

및 간접 산 업법에 한 간접

, 납 액 50억원 상 경 가 할 수

, 매수수료가 징 되지 않는 수 증

③ 신탁 종 집합 종 는

다 각 같다.

9. 종 I 수 증 : 법에 정하는 집합

및 간접 산 업법에 한 간접

, 보험업법 제 108 조 제 1 항 제 3 변액보

험계약, 납 액 50 억원 상 경 가 할

수 , 매수수료가 징 되지 않는 수 증

제 18 조(

상 산

취득한 )

집합 업 는 제 17 조 규정에 하여 신

탁 산 함에 어 다 각 에 정하는

바에 라 다.

5. 집합 증 등에 는 신탁 산총

액 30% 하 한다.

집합 업 는 제 17 조 규정에 하여 신

탁 산 함에 어 다 각 에 정하는

바에 라 다.

5. 집합 증 등에 는 신탁 산총

액 20% 하 한다.

제 19 조(

및

제한)

집합 업 는 신탁 산 함에 어

다 각 에 해당하는 행 신탁업 에게 지

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 및 규정에 적

정한 경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신탁 산 집합 증 에 함에

어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

가. 신탁 산총액 100 20 초과

하여 같 집합 집합 증 에

하는 행 . 다만, 법 234 조 규정에 한 상

지수집합 집합 증 에는 신

탁 산총액 100 30 지 할 수 다.

집합 업 는 신탁 산 함에 어

다 각 에 해당하는 행 신탁업 에게 지

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 및 규정에 적

정한 경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3. 신탁 산 집합 증 에 함에

어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

가. 신탁 산총액 100 20 초과

하여 같 집합 집합 증 에

하는 행 . (삭 제)

(신 ) (시행 ) 신탁계약 법에 정정신고

발생 터 시행한다.


